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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평늘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관 - 임원 선임 관련

제3장 임    원

제8조(임원) 센터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① 센터장 1인

② 운영위원 7인~10인(센터장 1인 포함) 센터장이 추천하고 총회에서 승인한다.

③ 감사 2인 이내 센터장이 추천하고 총회에서 승인한다.

제9조(임원의 선출 등)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 한다.

제10조(센터장) ① 센터장은 반드시 장애인이 맡는다.

② 임기는 3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. 

③ 센터를 대표하고,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 

④ 사업계획 및 예산안, 결산 보고를 총회에 제출한다.

⑤ 집행기구를 설치하고, 담당자를 임면한다. 단, 집행기구의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 및 

절차는 별도의 내규에 의한다. 


